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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이며, 자본이득(資本利得)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소득세(Extra Income Tax)로 과세하는 국가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非課稅)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7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중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인지세(Stamp Duty)’ 형식으로 부과되며, 직계가족

(直系家族) 간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 주요국들의 상속 공제와 관련하여, 인적 공제 부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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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

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기업 경영권 승계․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

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재정적 여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현재 상속 관련 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고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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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1)이며, 자본이득(資本利得)2)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

국, 추가소득세(Extra Income Tax)로 과세하는 국가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

(非課稅)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7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 ����� 회원	의� 상속세� �세� 현황

�분 ��

상속�증여세�부
����유산취�세�방식�
벨�에�� 칠레�� 핀���� 프�스�� !일�� #리스�� 헝&리�� 아이슬���� 아일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아�� 룩셈부르크�� 34���� 폴���� 포르투7�� 슬로베.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상속�증여세� 부
�?��유산세� 방식� @마크�� B한민E�� 영E�� 미E

자본이�세� 부
�?� 호주�� 캐LM�� N질랜��� 스웨@

추&소�세�S� T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
세�\�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T엘�� 멕시코�� b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아

자료�� ���	
� ���������� �������� � ���	 ���������
� ������ 재 성

다만,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인지세(Stamp Duty)’3) 형식으로 부과되며, 직계가족(直系家族) 간에는 면제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우리나라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이다.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의 매각, 파트너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3)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지세는 1624년 처음으

로 네덜란드에서 사용, 그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級定額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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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산세(Estate Tax) 또는 세대생략

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가 부과된다. 유산세는 1916년 개인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납세의무자는 사망시점에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며, 상속재산관리인(executer) 또는 상속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세를 신고･납부한다.

지난 2001년 부시 행정부는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말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세가 잠정적으

로 폐지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2010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TRUIRJCA)” 제정을 통

하여 당초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 상 유산세 등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여 유산세는 일부 내용이 변경된 채로 유지되었다.

�표� ��� 미국 유산세 과세체계

�분 산식


세B상� 유산
�efgfhij� jkefej�

총� 유산�mnokk� jkefej���

부채�� 장례비용�� 유산t리비용� u
v� 조정y� 총� 유산�fz{|kejz� mnokk� jkefej�
� � 조정y� 총� 유산-�배우자� �제�� �부�� �제� u�v
세B상� 유산

유산세� 
세표준
�jfefej� efg� hfkj�


세B상� 유산���\��� 이후� 조정y� 
세B상� 증여

유산세� �부세액
유산세� 
세표준��진세율���∼?��v잠정� 유산세
잠정유산세-��부�증여세액�제-통합세액�제-외E�부�유산세��제-��재상속�세액�제v유산세��부세액

자료�� 한#조세연 원
� �주요#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5� 6향�
� ������ ���

���일본

일본의 상속세는 190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1953년 세무행정 상의 난점으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따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지가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1988년과 

1992년, 1994년, 2001년, 2003년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

며, 2013년 3월말 상속세율의 최고 세율 인상, 상속세 기초공제 인하, 미성년자 공제 및 장애인 공제의 인상 

등과 관련된 상속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상속세액의 계산은 과세가격의 합계액의 계산, 과세유산액의 계산, 상속세 총액의 계산, 개인의 산출

세액의 계산, 개인의 납부세액의 계산이라는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4) 총유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단지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권을 보유한 국내외의 모든 자산 이외에도 비록 고인이 생존 당시 소유권을 양도하였어도 

만약 고인이 양도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였으면 이러한 증여 자산도 총유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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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일본 상속세 과세체계

�분 산식

제���

세&�의� 합�액� �산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총액��

비
세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세유예 ¡� 비상장주식�� ¢지� u
�� 상속¤시일� S�� 이¥의� 증여재산&액
�� 상속시� 정산
세제¦� 적용� 선택한� 증여재산&액
v� 
세&�의� 합�액

제���

세유산액의� �산


세&�의� 합�액� ª� �초�제액� v� 
세유산액

제S��
상속세� 총액의� �산


세유산액을��법정상속인이�의�법정상속분에�°T�취�하였M³�&정한�상속인별�취�액�
상속세� �진세율��∼µ��� v� 상속세� 총액�¤인별� 세액의� 합��

제?��
상속인별� 산출세액의� �산

상속세� 총액��실제� 상속인별� 취�� 
세&�¸
세&�의� 합�액�
v� 상속인별� 산출세액

제µ��
상속인별� �부세액의� �산

상속인별� 산출세액
배우자� 세액�제�� 미성�자� 세액�제�� 장애인� 세액�제� u의� 세액�제
��부� 증여세액� 세액�제� v� 상속인별� �부세액

자료�� 한#조세연 원
� �주요#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5� 6향�
� ������ ���


��영�

영국에서의 상속세는 상속자가 사망한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생전의 신탁이나 증여에 대하여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기도 하며 1986년에 자산이전세에서 상속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영국은 상속세

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 영국 상속세 과세체계

�분 산식

조정y� 총유산�eoefi� jkefej� »¼� ½¾� 총� 유산�mnokk� jkefej���
부채�� 장례비용�� 유산t리비용� u� v� 조정y� 총� 유산�fz{|kejz� mnokk� jkefej��

총
세B상�유산�eoefi� ¿Àfnmjfhij� jkefej� 조정y� 총유산-배우자� �제� u의� �제액� �� E외재산�� 신탁� u� ³려해야할� 추&� 재산


세표준�Çfi|j� ¿Àfnmjfhij� eo� efg� 총
세B상� 유산� �� 사망� \�� 이¥에� 증여한� 자산� 상속세� �본�제

상속산출세액�»¼Àjn»ef¼¿j� efg� 
세표준�세율�?��

자료�� 한#조세연 원
� �주요#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5� 6향�
� ������ ���

�������전체�회원�의�상속��련�세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개략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콜롬비아와 코스타리

카를 제외7)한 OECD  회원 36개국의 상속 관련 세제 법령 및 최초 도입년, 부과주체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상속세가 없으며, 증여세의 경우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다.8) 코스타리카는 상속세와 증여세 항목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재산 및 재산권의 무상이전에 대한 추가소득세 

제도가 적용된다.9)

5)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그리고 취득하였다고 간주되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6)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고인의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주택의 부속물,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든 증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7) 콜롬비아는 2018년, 코스타리카는 2021년 가입

8) Deliitte,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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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연혁 등

자료�� ���	
� ���������� �������� � ���	 ���������
� �����

9) https://arturoblancolaw.com/faqs/

�� 법률명
��	
���	 	���	���

법률명
��������

최초
�입�

현�적
�세 폐지� 부�주체

벨�에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 ���� - '�	�����

(마크 +��$��$	���,�� ������
��� ���
�� 
�� ����� �
��� ���- ���� - '�	�����

핀/0 1����	2,��� ������	���� %�& ��34 ��34 - '�	�����

프6스 ����	� 
� 8	�	���� 	�	��� ���	�	 %�& �� 9��� %����$��� ���� ���� - '�	�����

:일 �����
������� ���� �������������� �������	�
� �	� 	� ���� �	� ��4� ���3 - '�	�����

<리스 >ό?@ς ABC?@D@EFάς ������	���� %�& �G�� -44� - '�	�����

헝I리 2�2J�K�� ����	KJ ������	���� �	� ���G ���G - '�	�����

아이슬/0 O�$P�$QR��J�		� ������	���� %�& ���- -443 - '�	�����

아일랜0 T�U�	�� V�W���	���� %�& T�U�	�� V�W���	���� %�& �G�3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G�- -44� - '�	�����

일본 Z[\ ������	���� %�& ���4 ���4 - '�	�����

]한민` 상속세및증여세법 ��� ������
��� �
� 
�� ����� �
� ���4 ���4 - '�	�����

리투아i아
1�,��
�8� 	�	� 8�J��č��

į�	�	�8��
j�k �� ������	���� %�& ���4 -44� -

'�	����� �
j����

룩셈부르크 ����	� 
� ��������� ������	���� %�& �G�� �G�� - '�	�����

pq/0 O�$r����	��� ��� �����Jr����	��� ������	���� ��
 #�$	 %�& �G�� ���� - '�	�����

폴/0 1�
�	�J �
 �U�
Jtk �� 
���k�u� ��� �� ���������� ���� ������� ��-4 ��G� - '�	�����

포르투w
�8U��	� 
� ���� ��r��
	����8���x�� ���	�	��

 	�8U �	� �� ������	�����
��
 #�$	�

���� -443 - '�	�����

슬로베i아 ��,�J �� 
�
�šč��� �� 
����� ������	���� ��
 #�$	 %�& ��GG -44� - '�	�����

스페인
�8U��	� ��r��  ��������

� ����������
������	���� ��
 #�$	 %�& ���G ��GG -

'�	����� �
3� ��������

스위스 �������	
�- ��� ���������
���� ������	���� ��
 #�$	 	�& �G�4 ��G� - ����	�
�  � !� ��
��

터키 ������	 ,� İ�	�J�� ������� ������	���� ��
 #�$	 %�& ���� ���� - '�	�����

영` ������	���� %�& ������	���� %�& �G�3 ��G� - '�	�����

미` O�	�	� ��
 #�$	 %�& O�	�	� ��
 #�$	 %�& ���� ���� - '�	�����

호주 O�	�	� %�& O�	�	� %�& �G�� ���3 ���� '�	����� ��  	�	�

오스트리아 O�r����$	��	��� ������	���� %�& ���� ���� -44G '�	�����

캐�� O�	�	� %�& O�	�	� %�& ��3� ���G ���- '�	�����

체코
����� � ��� ��������

�������� � ��� � �ř����	� ����������
"�� 	� ������
��� �
�# �����

�
� 
�� ��
� ���
��� �
���� �
�
���� ���� -4�3 '�	�����

에스토i아 - - - - - -

이스�엘 חו ק  מ ס  ע ז ב ו ן  ������	���� %�& j�k ��3� ��3� ��G4 '�	�����

�트비아 - - - - - -

멕시코 �������	 �	
�� �������� �� �����	� ������	���� ��
 +�W��	� %�& ��-� ��-� ���� '�	����� ��  	�	�

�질랜0 O�	�	� 
	� O�	�	� �	� �G�� �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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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직�� !"�상속에�$한�최'�세율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 정도인 바,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10)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

고 있다. 다만, 각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11)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표� ��� ����� 회원	의� 직�� 상속에� �한� 최�세율

세율 �� 세율 ��

µµ� 일본 �� #리스�� 34��

µ� B한민E ��� 핀��

?µ� 프�스 �µ� @마크

?� 영E�� 미E �?� 슬로베.아

S?� 스페인 �� 아이슬���� 터키

SS� 아일랜� \� 폴���� 스위스�칸톤� 레벨�

S� 벨�에�� !일 ?� 이탈리아

�µ� 칠레 �
룩셈부르크��리투아.아��호주��오스트리아��캐LM��에스토.아��이스T엘��멕시코��N질랜���
b르웨이��포르투7��슬로바키아��스웨@��헝&리��체코��T트비아��콜롬비아��코스타리카

ËÌÍÎ� 평Ð� 세율 �µ�

주� ��� 8트비아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C� 추E소G세H������ ���I�� ���J를� 부M

주� ��� 호주
� 캐PQ
� R질랜U
� 스웨W은� 자본이G세를� 부M

주� [�� 오스트리아
� 체코
� 이스8엘
� 멕시코
� a르웨이
� 슬로바키아
� 에스토i아� j� kl#은� 상속� m련� 비M세� #E

주� o�� 포르투r은� s인지세v� 형태로� 부M
� 슬로베i아C� 배우자� 및� 직}비속에� 한해� 비M세

주� ��� 룩셈부르크
� 리투아i아
� 슬로베i아
� 헝E리C� 배우자� 및� 직}E족에� �하여� 비M세

자료�� ���� ����
� �������� ��� ���������� ������ ������ ���� ������
� ���� ��������
� ������ 재 성

)���	
��주요�*�의�인적�-제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

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

른 물적공제로 분류된다. OECD 주요국의 인적 공제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인적 공제에 있어 특징적

인 사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12)

10)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1)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하며, 이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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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주요	의� 인적� �제� ! "#� $준&

�� 인적� 제� �용

프�스

배우자�제Ñ� 한¦� 없음
자Ô�제Ñ� �만� 유로
�타친족�제Ñ� �만� µ��S�� 유로
�타�제Ñ� ��µ�?� 유로

!일

배우자�제Ñ� µ만� 유로
자Ô�제Ñ� 연령에� °T� ?만�∼ ?µ만� ��유로
손자¸증손자�자Ô&� 살아있을� Ý우�Ñ� �만� 유로
부모�제Ñ� �만� 유로
�타친족�제Ñ� �만� 유로
�타�제Ñ� �만� 유로

이탈리아

배우자�제Ñ� �백만� 유로
직�&족�제Ñ� �백만� 유로
형제자매�제Ñ� �만� 유로
장애&족�제Ñ� �백� µ십만� 유로
�타친족�제Ñ� 없음

일본

배우자�제Ñ� 법정� 상속분� 이하로� 실제� 취�한� Ý우에¡� 전액�� 법정� 상속분을� 초
하¡� Ý우에¡� �억� �천만� 엔
자Ô�제Ñ� S��만� 엔
미성�자�제Ñ� �세에� è할� é� ê지� 연� �만� 엔을� ë한� �액을� 추&로� �제
장애&족�제Ñ� �µ세&� ì� é&지의� 연수에� � ��에� B해� �만� 엔�특별장애인은� �만� 엔�� �제

스페인

배우자�제Ñ� �만� µ��µ�� 유로�
직��제Ñ� �만� µ��µ�� 유로���� ��세� 미만� 자Ô의� Ý우� 연� S���� 유로� &산�� 최B� ?만� \��µ�� 유로�
친족�제Ñ� \���S� 유로
장애&족�제Ñ� ?만� \��µ��∼ �µ만� �µS� 유로�

영E
배우자� �제Ñ� 한¦� 없음
자Ô�제Ñ� µ만� 파운�

미E
배우자� �제Ñ� 한¦� 없음
통합세액�제Ñ� ���\만� è러

자료� �� 	���� ������H����J
� ���	H����J
� ��H����J을� 참�하여� 작성함

��� 캐��� 및� 스웨!의� 상속세제� "편� 사례와� 시사점

���캐/0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상속세는 1941년에 도입되었다. 캐나다 상속세 폐지 논의의 시발점은 1960년 초 

‘카터 위원회’의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카터 위원회는 소득, 판매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재검토하고 1967년에 

카터 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 위원회 제안의 주요 기조는 세금이 개인과 가정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부과되어

야 하며 과세(課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이 모든 개인과 가정 사이에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원천에 따른 과세 차별을 반대하고 ‘종합과세 기반(Comprehensive Tax Base)’의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을 강조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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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득원천의 과세차별 반대 및 종합과세 기조에 맞추어 증여와 상속재산은 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폐지하는 한편, 

자본이득이나 손실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資本利得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연

방정부는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비중,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

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세수 수입 비중에서 상속증여세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1933년∼1969년 사이에 1.7%를 넘지 않음)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

다고 캐나다 연방정부가 판단했던 것이며, 이에 연방정부는 상속증여세를 포기함으로써 자본이득세의 도입과 

사망시 미실현 자본이득의 인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평가된다. 덧붙여 당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세 이중과세와 과세의 복잡성이라는 문제 및 세수 대비 징수비용도 상속세 폐지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14)

���스웨3

스웨덴은 1884년에 상속세, 1915년에 증여세를 도입․운영하다가 이를 모두 2005년에 폐지하고 ‘자본소득

세’로 대체하였다. 스웨덴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당시 스웨덴 전체 가족기업의 절반 가량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가족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수십만 명의 종업원들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축소 또는 폐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15)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으로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스웨덴 중산층은 이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

하고 노후엔 연금으로 생활이 보장되기에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과거 스웨덴의 상속세 

최대 구간이 65%로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니 평소 상당한 여윳돈을 비축하지 않은 이상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 받은 재산을 바로 매각하거나 채무를 져야 했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산층을 중심으로 

상속세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16)

���시사점

전통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

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유산(遺産)이 이미 소득과세 제도 하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에 대하여 다시 과세

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

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13) 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

14) David G. Duff, “The Abolition of Wealth Transfer Tax : Lesson from Canada, Austrailia and New Zealand”, SSRN Electronic Journal, 2005.

15) 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

16) 하수정, 『스웨덴에 상속세가 없는 이유』, 경향신문,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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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 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고용확대․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17)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資本利得稅)18)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19)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20)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21)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

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 방식 또한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위의 분할신고

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불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22)되기도 하므로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p. 774 이하 참조

18)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

19) 이와 같은 상속세폐지론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는 결과의 평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발은 평등해야 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터잡은 것으로서 
소득세보다 강한 당위성을 가지고, 상속세란 먼 미래에 그것도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생길 세 부담이므로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득세를 세제의 핵심으로 삼는 이상 상속․증여세는 세제의 필수적 구성요소일 수 밖에 없다는 반대논거도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이창희, 「세법강의」(2011), 박영사 등 참조)

20) 대한민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21)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보고서』, 2019. 2.

22) 이에 대하여 일본이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했던 1950년 당시와 비교하면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12).

OECD <https://www.oecd-ilibr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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